
대신대학교 대학원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
제 1 장  총  칙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학위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
시행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 자격시험

제2조(자격시험 종류) 석·박사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
한다.(개정 2023.1.1.)

제3조(자격시험 응시)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교무처에 응시원서 양식을 받아 소정기
간 내에 제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.(개정 2023.1.1.)

제4조(시험위원) 자격시험의 시험위원은 외국어시험에 있어서는 대학원장이 위촉하
며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각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출제방법) 자격시험의 출제방법은 각 시험과목마다 2명 이상의 교수가 출제 
및 채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 외국어시험

제6조(응시자격)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. 
(개정 2023.1.1.)

제7조(시험시기)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한다.

제8조(시험과목)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며 이외의 외국어는 학과장의 추천을 얻어 
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23.1.1.)

제9조(시험시간) 외국어시험 시간은 60분을 원칙으로 하며, 기타사항은 대학원장이 
승인하여 정한다.(개정 2023.1.1.)



제10조(합격인정) ① 외국어시험 성적은 석사학위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, 
박사학위과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 (개정 2023.1.1.)
② 외국어시험 면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35조에 따른다.
(개정 2023.1.1.)

제11조(재응시)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 경과 후에 재응시할 수 있
다.

제 4 장  종합시험

제12조(응시자격)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
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
또는 취득예정인 자이어야 한다.(개정 2023.1.1.)

제13조(시험시기)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한다.

제14조(시험과목) 종합시험의 과목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33조에 따른다.
(개정 2023.1.1.)

제15조(시험시간) 종합시험 시간은 각 교과목당 60분을 원칙으로 하며, 기타사항은 
대학원장이 승인하여 정한다.(개정 2023.1.1.)

제16조(합격인정) 종합시험 성적은 석사학위과정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
60점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
정한다.(개정 2023.1.1.)

제17조(재응시)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 경과 후에 재 응시할 수 있
다.

 
부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